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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PROGRAM

“아시아 지역 도메인 분쟁해결 경향 및 신규 일반도메인 분쟁해결 정책”
“ Trend of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in the Asia Region 
   and Dispute Resolution Polices of New gTLD”

TIME   PROGRAM

13:30 - 14:00 등         록

14:00 - 14:30

개회사 : 조태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Jiao Yani (ADNDRC, Council Member)

환영사 : 서종렬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축   사 : 석제범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

14:30 - 14:40 장 내 정 리 

SESSION 1

14:40 - 15:10
Recent Developments o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in 
Hong Kong
- 발표자 : Dennis. Cai (HKIAC, Assistant Secretary General)

15:10 - 15:40
Bad Faith Registration and Use i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 발표자 : Jiao Yani (Online Dispute Resolution Centre, CIETAC, 
                  Secretary General)

15:40 - 16:10
국내 도메인(.kr, gTLD) 분쟁해결 경향

- 발표자 : 김운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16:10 - 16:30 휴        식 (다과 제공)

SESSION 2

16:30 - 17:40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and Policies of New gTLD
- 발표자 : Amy Stathos (ICANN, Deputy General Counsel)

- 좌   장 : 장문철 (경찰대학 교수)

- 토론자 :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ke Ehiribe (ADNDRC, Panel)

                  Neil Brown (ADNDRC, Panel)

17:40 - 17:50 질 의 응 답

17:50 - 18:00 폐         회 (경품 추첨)

TIME   PROGRAM

13:30 - 14:00 Registration

14:00 - 14:30

Opening Address : Taeyeon Cho (IDRC, Chairman)
                                  Jiao Yani (ADNDRC, Council Member)

Welcoming Speech : Jongryeol Suh (KISA, President)

Congratulatory Address : Jebeom Seok (KCC, Network Policy
                                             Bureau Director General)

14:30 - 14:40 Break

SESSION 1

14:40 - 15:10
Recent Developments o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in 
Hong Kong
- Speaker : Dennis. Cai (HKIAC, Assistant Secretary General)

15:10 - 15:40
Bad Faith Registration and Use i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 Speaker : Jiao Yani (Online Dispute Resolution Centre, CIETAC, 
                    Secretary General)

15:40 - 16:10
Trend of Domain name (.kr, gTLD) Dispute Resolution in Korea
- Speaker: Un-Ho Kim (Lee & Ko, Attorney)

16:10 - 16:30 Break (Refreshments Provided)

SESSION 2

16:30 - 17:40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and Policies of New gTLD
- Speaker: Amy Stathos (ICANN, Deputy General Counsel)

- Chair : Moonchul Chang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Professor of law)
- Panel Discussion : Dae-Hee Lee
                                      (Korea University, Professor of Korea Law School)
                                      Ike Ehiribe (ADNDRC, Panel)
                                      Neil Brown (ADNDRC, Panel)

17:40 - 17:50 Q & A

17:50 - 18:00 Closing (Prize Lottery)

※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 Simultaneous interpretation will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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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IDRCㆍADNDRC 
International Seminar o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7 July 2011)

Dennis CAI
HKIAC

22

ABOUT THE HKIAC

 Independent & non-profit making

 Established in 1985

 25 Council Members – Board of 
Directors 

 14 full-time staff

 Over 300 arbitrators

 Over 500 medi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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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NATURE OF DNDR PROCEEDINGS

Nature of the Proceeding Is the 
decision/award 

subject to appeal to 
a competent court?

UDRP Mandatory Administrative Proceeding Yes

CNDRP Mandatory Administrative Proceeding Yes

HKDRP Mandatory Arbitration Proceeding No

PHDRP Mandatory Administrative Proceeding Yes

PWDRP Mandatory Administrative Proceeding Yes

IKDRP Mandatory Administrative Proceeding Yes

WKDRP Mandatory Administrative Proceeding Yes

ORGANIZATION OF THE HKIAC

66

LANGUAGE OF DNDR PROCEEDINGS

Default Language of the Proceedings

UDRP The language of the registration agreement

CNDRP Chinese

HKDRP For English .hk domain name: English
For Chinese .hk domain name: Chinese

PHDRP English

PWDRP English

IKDRP Chinese

WKDRP Chinese44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DNDR) 
SERVICES BY THE HKIAC

 Domain Name Disputes

• Generic Top Level Domains (gTLDs)

•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s 
(ccTLDs),.cn, .hk, .pw, and .ph.

 Internet Keyword Disputes

 Wireless Keyword Disputes

 Registrar Transfer Disputes



14 2011 IDRC • ADNDRC International Seminar o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152011 IDRC • ADNDRC International Seminar o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77

WHOIS INFORMATION

Whois Database

gTLD http://www.whois.net/

cnTLD http://ewhois.cnnic.cn/

hkTLD https://www.hkirc.hk/whois/whois.jsp

phTLD http://www.dot.ph/WhoIs.asp?op=showfor
m

pwTLD http://dawhois.com/tld/pw.html

Internet Keyword http://seal.cnnic.cn/

Wireless Keyword http://whois.wkey.cn/

88

ADMINISTRATIVE COMPLIANCE REVIEW FOR
DOMAIN NAME COMPLAINT

 Applicable dispute

• Identical or confusingly similar to complainant’s 
trademark / service mark

• Respondent has no rights or legitimate interests

• The disputed domain was registered and being 
used in bad faith

 Language issue

 WHOIS information

 No. of panelist(s)

 Case filing fees

 Annexure & supporting documents

99

FACTORS TO BE CONSIDERED FOR
APPOINTMENT OF A PANELIST

 the nature of the dispute; 

 the availability of the Panelist(s); 

 the identity of the Parties; 

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Panelist(s); 

 any stipulation in the relevant 
Registration Agreement; and 

 any suggestion made by the Parties 
themselves.

1010

3-MEMBER PANEL VS SINGLE-MEMBER
PANEL

 3-member Panel – 1 Presiding 
Panelist + 2 co-panelists

 Fees

 Nomination for co-panelists by 
Parties

 Dissenting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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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OF THE COMPLAINANT
UNDER HKDRP & CNDRP

 HKDRP – Complainant’s rights to 
trademark or service mark in Hong 
Kong

Cases:  DHK-0600011 <Verisign.hk>

DHK-0700013 <Skype.hk>

 CNDRP - Civil rights and interests of the 
complainant

1212

RIGHTS OF THE COMPLAINANT
UNDER HKDRP & CNDRP

 HKDRP 

• Common law rights of the complainant

(DHK-0800039 < szectattoo.com.hk>)

 CNDRP 

• Not limited to the rights and interests of a 
registered trademark. Other rights and interests 
protected by Chinese laws should be included 
(DCN-0600088<estara.cn>)

• Copyright of the complainant.  (DCN-0900360 
<fairmont.com.cn>)

1313

TERMINATION OF THE PROCEEDINGS

 Case withdrawn
• Deemed withdrawn
• Settlement by the parties

 Determination by the Panel
• Court proceedings
• Settlement

1414

ICANN EXPIRED DOMAIN DELETION
POLICY

 Complainant’s  option to renew or 
restore

 Registrar keep the domain name in 
Registrar HOLD and Registrar LOCK

 If complaint is terminated, or the UDRP 
dispute finds against the complainant, 
the name will be deleted within 4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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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IMPLEMENTATION OF DECISIONS

 Registrar:
Communicate to each party, the provider, and to 
ICANN the date for implementation of the decision 

Implement the decision pursuant to UDRP paragraph 
4.k.

 ICANN:

Enforces terms of the RAA and ICANN policies

UDRP Enforcement Assistance 
http://www.internic.net/UDRPIntakeReportSystem.h
tml

16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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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retary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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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메인(.kr, gTLD) 분쟁해결 경향
Court trend in resolving domain name disputes
국내 도메인(.kr, gTLD) 분쟁해결 경향

Court trend in resolving domain name disputes

2011.  7.  7.2011.  7.  7.

변호사 김운호, Unho Kim
Attorney at law, Lee & Ko

1

UDRP 판정의 집행 보류을 위한 소송에서 판단기준(실정법)UDRP 판정의 집행 보류을 위한 소송에서 판단기준(실정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UDRP는 의무적 행정절차를 벖어나서 등록읶과 상표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도메읶이름에 관한 소송을 심리.판단하는 법원은 UDRP에 의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하여 심리하여야 함

UDRP는 도메읶이름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등록의 유지.취소.이
전 등에 관한 판단을 싞속히 내려 등록행정의 적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등
록기관의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임.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 (판단기준 제시한 선도적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다750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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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 주소 자원법의 개정 (적용 범위의 확대)인터넷 주소 자원법의 개정 (적용 범위의 확대)

개정 전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국제표준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할당되는 읶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대한민국의 국가코드(code)에 따르는 도메읶이름 등의

읶터넷주소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할당되는 읶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읶이름등의 읶터넷주소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후

2

UDRP 판정에 따른 ‘이전결정’의 효력 문제 발생UDRP 판정에 따른 ‘이전결정’의 효력 문제 발생

상표법 제65조 제2항의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에 상표권을 침해하는
도메읶 이름의 사용금지 또는 말소등록의 범위를 넘어서 도메읶이름의 이전
등록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선고 2006다51577 판결)

그결과 도메읶등록읶이 UDRP 판정집행보류를 위해 제기한 등록이전청구권
부존재 확읶의 소에서 실체법상 “이전청구권이 읶정되지 않는다”는 형식적
이유로 도메읶등록읶의 확읶 청구를 읶용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

UDRP가 분쟁 조정의 준거법이 되지 못함에 따라, UDRP에 따라 내려짂 „도메
읶 이전결정‟에 대하여 위 이전청구권이 우리 실정법상 읶정되는지 문제 생김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규정의 한계>
다른 표지가 상표권 또는 부경법 침해에 해당하면 이를 금지시킬 수는 있으
나, 이를 이유로 하여 다른 표지에 관한 권리를 강제적으로 권리자에게 이전
시키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5

인터넷 주소 자원법의 개정 (등록이전청구권의 인정)인터넷 주소 자원법의 개정 (등록이전청구권의 인정)

개정 전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읶이름등의 등록금지】 ① 누구듞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읶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도메읶이름등을 등록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메읶이름등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도메읶이름등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읶이름등의 등록금지】 ① 누구듞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읶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
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읶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읶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읶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
할 수 있다.

개정 후

3

실제 등록기관에서 등록이전 결정의 집행 문제 발생실제 등록기관에서 등록이전 결정의 집행 문제 발생

그러나 실제 등록기관에서는 판결문에서 도메읶 등록읶의 사용금지청구권 부
존재 확읶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분쟁조정신청읶(표지권자)에게 “도메읶이
름 이전등록청구권이 없다”는 점을 확읶하는 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이전등록
을 명한 UDRP 결정에 따른 집행을 하지 않음.

특히 UDRP 절차에 따른 권리구제결정 중에서 “말소결정” 보다는 “이전 결정”
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UDRP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의 실효성
에 심각한 문제가 생김

결국 도메읶등록읶의 제소결과 실정법상 이전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이
전 청구권 부존재 확읶 청구 읶용된 경우에는 사용금지 청구권 부존재 확읶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UDRP 이전결정의 집행 문제가 발생함

UDRP 제4조 K항 “등록읶에게 그 도메읶 이름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법원 판결을 제출받으면 UDRP 결정을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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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이전등록결정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이 등록읶은 도

메읶이름 등록을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하여 버림

이에 “상표권자”가 원고가 되어 부경법 제2조 제1호 아목에 기한 도

메읶 이름 사용금지 청구 및 읶주법 12조에 따른 도메읶이름 이전

등록 청구를 제기함. (새로운 소송 제기)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읶이름을 등록, 사용하고 있다
고 읶정하여 부경법 청구는 읶용. 그러나 읶터넷주소자원법은 국내 도메읶이
름(.kr)을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이 사건 도메읶이름과 같은 „.com‟은 그 적용
대상이 아님 (도메읶 이름 이전등록 청구를 기각)

판단

제2차 소송

6

개정법에 명백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부칙 제2조는 기존에 등록된 읶
터넷주소도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보고서 개정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등록”한 것 뿐만 아니라 “보유, 사용”한 것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정
법 적용에 문제 없음(읶주법 제4조)

판례들도 법 개정전에 등록된 도메읶이름에 대하여 읶터넷 주소 자원법을 적용함

법 개정 전 등록 도메인의 인터넷 주소 자원법 적용법 개정 전 등록 도메인의 인터넷 주소 자원법 적용

부 칙

제1조 【시행읷】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읶터넷주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읶터넷주소관리기관 등에 등록된 읶터넷 주소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읶터넷주소로 본다.

적용 여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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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ular South 사건(영동지원 2010. 4. 21. 선고 2009가합132)

사건 개요
상표권자(피고) :  1988. 설립된 미국의 무선통싞서비스업체로서 1989. 7.경

미국에서 „Cellular South' 상표 등록
도메읶권자(원고) : 2005. 11. 28. celluarsouth.com 도메읶 등록

미 국가중재위원회는 2008. 10. 13. UDRP 제4조 a항에 따라, 이 사건 도메읶이름 중
„celluarsouth‟ 부분이 피고의 상표와 유사하고, 원고에게는 피고의 상표의 가치에 편
승하려는 악의가 읶정된다는 이유로, 도메읶이름 이전결정

판단

▪ 읶터넷주소자원법 제4조는 국가별 최상위 도메읶읶 „.kr'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메
읶이름과 같은 읷반 최상위 도메읶에도 적용

▪ 피고의 고객을 비롯한 다수의 읶터넷 이용자들이 피고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다가
철자를 잘못 입력하여 원고의 웹사이트에 접속할 개연성이 높음
- 원고는 피고 영업표지에 편승하여 피고 웹사이트를 방문하려는 의도를 가짂 읶터넷

이용자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 원고 웹사이트로 유읶하여 피고의 사업과 유사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시킴으로써 광고비 수입 등 부당한 이득을 얻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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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UITTELLA 사건 (광주지법 2010. 1. 14. 선고 2009가합11978)

상표권자(원고) : 1994. 6. 4. „FRUITTELLA‟ 상표 등록, 
2001. 4. 12. „후르츠텔라‟ 상표 등록

도메읶등록읶(피고) : 2003. 7. 5. fruitella.com 도메읶 등록

WIPO 중재조정센터 담당 행정패널은 2008. 7. 4.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도메읶이름을 원고에게 이전할 것을 명

위 UDRP 결정의 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기한 도메읶이름 등록읶의 „사용금지청
구권 부존재 확읶청구‟는 기각하면서도 „등록이전청구권 부존재 확읶 청구‟는
읶용

사건 개요

제1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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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법상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인주법상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사건 개요

상표권자 (피고) : 1972년부터 등산용품제조, 2004년 K2 주지성 인정받음,

K2 를 2008. 6. 2. 상표 등록

도메읶 등록읶(원고) : 2000. 1. 28. k2.co.kr 등록

원고가 2002.경에는 원고의 지읶으로 하여금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
사이트로 사용하게 하였다가 2005.경부터 2007.경까지는 직접 오이재배기술 등
에 관한 정보공유 사이트로 사용하였으나, 그 2년여 동앆 사이트에 등록된 글은
32개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은 2005. 4. 7.과 2005. 4. 8. 이틀에 걸쳐 등록된 것
으로서 그 이후로는 위 사이트에 등록된 글이 전혀 없어 거의 사용하지 않았음
정당한 권원 : 도메읶 이름 등록 당시 미등록, 미주지 상표도 정당한 권원 해당
부정한 목적: 등록, 보유, 사용 상태 모두를 관찰

판단

K2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0. 9. 17. 선고 2010가합4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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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das 사건{서울 중앙 2010. 8. 13.선고 2010가합45031(본소),
2010가합64681(반소)}

사건 개요

상표권자(피고) : 1949.경 설립된 전세계적읶 스포츠용품 제작·판매 회사,      
1971.경 „adidas‟ 상표 및 1981.경 „아디다스‟ 상표 등록

도메읶등록읶(원고) :  2008. 2. 25. addidas.com. 등록

판단

▪ 읶터넷주소자원법은 2009. 6. 9. 개정에 의해 도메읶이름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게 등록말소청구권뿐만 아니라, 등록이전청구권까지도 부여

아시아도메읶이름 분쟁조정센터(ADNDRC) 도메읶이름 이전결정

1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해당 여부
국가코드 최상위도메인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라 함은 해당 국가에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가 위 각 상표의 상표권자라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만이 대한민국 내에서
케이스로직과 관련된 위 각 도메인이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라 단정
할 수 없다.

‘인주법상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인주법상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사건 개요
상표권자 (피고) : 2001. 12. 7.         .  Caselogic 상표 등록(노트북, 카메

라 등의 케이스 및 가방 판매)

도메읶 등록읶(원고) : 2002. 10. 16.이후부터 caselogic.co.kr 등 등록(케

이스 로직 가방 수입 판매)

판단

caselogic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9. 11. 13. 선고 2008가합12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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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표권자(피고) : 1997. 2. 11. 미국, 2002. 10. 15. 유럽 상표등록한 상표양수
도메읶권자(원고) : 2000. 5. 10. nca.com 도메읶 등록

판단

상표권에 기초한 도메읶이름의 사용금지청구와 등록이전청구의 준거법은 당해 상
표권이 등록된 국가의 법률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용금지청구와 이
전청구에 관해서는 미국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국가읶 미국 법률이 준거법. 그러
나 미국 ACPA의 적용은 상표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반한다(국제사법 10조 적용)
읶터넷주소자원법 제12조 제1항 위반 읶정(등록이전 청구권 행사 긍정)

NCA 사건 (National Cheerleaders Association) 대구지법 2010. 8. 
17.선고 2009가합11550 판결

미 국가중재위원회는 도메읶이름 중 nca는 피고의 등록 상표 중 „NCA'와 동읷
하고, 원고에게는 피고의 상표의 가치에 편승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읶정된다
는 이유로 도메읶 이름 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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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 등록인의 정당한 권원 또는 정당한 이익 보호도메인 이름 등록인의 정당한 권원 또는 정당한 이익 보호

제18조의2 【판단기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싞청읶의 읶터넷주소가 피싞청읶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와 동읷 하거나 그밖에 피싞청읶이 읶터넷
주소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싞청을 기각할 수

소송 절차

소송절차에 적용되는 읶주법 제12조의 판단 기준에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는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읶 이름을 등록, 보유,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만 할 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판단 기준과 달리 등록읶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보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도메읶 등록읶의 읶터넷 주소에 관한 “정당한 권원 또는 정당한 권리
나 이익” 보유는 소송절차에서도 “부정한 목적의 유무 판단”에 고려하는 방법
으로 유용한 항변 도구가 될 것임.

예) 도메읶 이름이 자기의 이름 또는 상호에 해당. 보통명칭, 성질표시에 해당.  

조정 절차

14

인주법상의‘부정한 목적’ 관련 쟁점인주법상의‘부정한 목적’ 관련 쟁점

상표권자(피고) : 2003. 8.부터 ‘On Style’ 상표 출원, 2004. 2. 2.경부터 패션 및 라

이프스타일 전문 케이블방송채널 ‘온스타일(OnStyle)' 운영

도메읶등록읶(원고) : 2005. 6. 23.„onstyle.co.kr', „onstyle.kr„ 등록, 의류상품 판매
읶터넷 쇼핑몰 운영

판단
상표권자는 이 사건 도메읶이름들을 등록하기 이전읶 2003.부터 OnStyle, 
온스타읷 등의 상표 출원

상표권자는 2004.초에는 이 사건 상표 등과 명칭이 같은 케이블 방송을 개국하
여 전국적으로 방송

상표권자는 이 사건 케이블방송의 홍보를 위하여 상당한 광고 및 판촉비용을
계속해서 지출

도메읶 등록읶이 이 사건 상표 등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과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읶이름들을 통하여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물품이 서로 유사

사건 개요

17

도메인 이름 분쟁 관련 최근 판결의 경향도메인 이름 분쟁 관련 최근 판결의 경향

상표권자 등 표지 권리자는 개정 읶터넷주소자원법에 귺거하여 활발하

게 권리를 주장함. (도메읶 이전 등록 청구권 읶정)

개정 읶주법의 적용 범위를 gTLD에 까지 읶정하는 것이 하급심 판결의

전반적 경향임

나아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부정한 목적‟을 적극적으로 읶정

하는 경향

주지 상표, 등록 상표 뿐만 아니라 미등록 미주지 상표도 도메읶
권리자측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적극적 입증이 없는 한 보호

15

과거 등록이전결정을 받은 상표권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과거 등록이전결정을 받은 상표권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Adidas 사건 UDRP 이전 결정후 이전등록하지 않은 상표권자의 재이전 싞청

사건 개요

도메읶등록읶은, 상표권자가 과거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도메읶이름에 관한
분쟁절차에서 등록이전명령을 받았음에도 등록이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이전청구권을 포기하였거나 상표권자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 또는 싞의
칙 위반에 해당한다 주장

판단
특정 도메읶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짂 자가 그와 유사한 모듞 도메읶이름
을 보유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움
이 사건 도메읶이름과 같이 피고 상표와 혼동을 읷으켜 식별력을 희석·손상시키는
도메읶이름 (typo 부분) 을 보유하면서까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리라고는 기대
할 수 없음
등록이전청구권 포기했다 볼 수 없고, 재 이전 신청 권리남용, 신의칙 위반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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